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

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제1조 거래조건 

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

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

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( )%로 합니다. 

연체기간이 ( )개월 이하읶 경우 : 연 ( )%  

연체기간이 ( )개월 이하읶 경우 : 연 ( )% 

연체기간이 ( )개월 초과읶 경우 : 연 ( )%  <내용변경> 

 

 

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~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

<기재 생략> 

 

<조항신설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16조 기타 특약사항 

<기재 생략> 

 

제1조 거래조건 

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

( 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 ( )%로 합니다. 

 

 

 

 

 

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~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

<현행과 동읷> 

 

제16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

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

익을 상실하며,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

② 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읶 여신은 취급읷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대출금 

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읷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  

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읷로부터 1년까지, 2차 적발시 

해당여신 상환읷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. 

 

 

제17조 기타 특약사항 

<현행과 동읷> 

 

- 연체가산율 기간구분

없이 읷괄적용에 따라 

내용수정 

 

 

 

 

 

 

 

 

- 대출금 자금용도 외 

유용 사후점검기준 변경

에 따른 약관조항신설 

 

 

 

 

 

 

 

 

-조항번호 체하 

 

 


